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빅데이터 생태계 근간인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
지속 추진하겠습니다. 

총 개 기관에 대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- 8 - 

□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결과

ㅇ  ’ 일 수 제 차 22.12.7 ( ) 22 금융위원회에서 총 개 기관8 *에 대해 데이터전

문기관 예비지정을 의결하였습니다. 

카드 삼성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   * BC , LG CNS, SDS, , , , , 

◇ 데이터전문기관 개요( )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기관 간  ( ) 가명

정보*를 결합**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는 기관

  * 이름 등을 암호화함으로써 추가정보 암호화 알고리즘 등( )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 
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 예 홍길동 세 사 직원 대 직장인( : ( , 25 , A ) (AG3EF8, 20 , )→ 

예  ** : 금융회사가 통신사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할 
가명정보를 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, 결합 후 이를 다시  양사에 제공

□ 추진배경 및  그간의 경과

ㅇ 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데이터의 익명 가명처리 ·

적정성을 평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여 주는 기관

으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있습니다.

   - 현재까지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

정보원, 금융보안원, 금융결제원, 국세청 등 총 개입니다 4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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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 그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

확대하여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.

ㅇ  이에 금융위 금감원· 은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해 TF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

원칙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( · · )과 세부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고 , ’ 월22.7 부터 

예비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. 

ㅇ  이번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비지정된 개 기관8 은 금감원 외부

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, 심사기준 등을 모두  충족한 것으로 평가

되었습니다.

□ 향후 일정 

ㅇ 금일  예비지정된 개 기관8 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

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 본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 장 신장수 (02-2100-2620)

총괄< > 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오형록 (02-2100-2621)

공동< > 금융감독원 책임자 실  장 곽범준 (02-3145-7160)

담당자 팀  장 이영기 (02-3145-7180)빅데이터총괄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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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주요 데이터 결합 사례 

∎ 사례( 1) 온라인 사업자 정보 사정보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CB✚ ➡ ․

ㅇ  인터넷 포탈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사CB 의 대출 상환 정보‧ 를 결합‧분석
하여 포탈 입점 사업자 맞춤형 대출심사 모형 및 상품 개발 

 ➡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
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

∎ 사례 카드사 결제정보 사 구매품목 정보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( 2) + VAN ➡ 

ㅇ 신용카드  결제 정보와 가맹점 구매품목 정보를 결합하여 상권별로 성별 연령, , 
직업군 등에 따른 소비패턴 및 특성을 효과적으로 추론

∎ 사례( 3) 대출정보 사 신용평점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효과 분석CB✚ ➡ 

ㅇ 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대출금리 및 잔액 정보와 사가 보유하고 있는 CB 신용
평점 정보 를 이용하여 금융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출 및 금리 현황을 분석

금융 취약계층  ➡ 맞춤형 금융지원정책 수립에 활용


